
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
( )어업권 관리대장
어업의 종류

(     )어업

어구의 명칭 어장면적
(㏊)

면허번호
제       호

어장위치

어업

권자

성명(명칭)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단체명

주소 계원수

명

면허기간

    년   월   일 ∼    년   월   일
어업권

연장허가 

기간

     년   월   일 ∼   년   월   일

     년   월   일 ∼   년   월   일포획ㆍ채취 방법

     년   월   일 ∼   년   월   일

어업의시기

월   일 ~   월   일      년   월   일 ∼   년   월   일

포획물ㆍ채취물 가두리시설의 규모

(㎡)

공익상

지장 여부

군사관계 어항 개항 특정지역 공원 항로
그 밖의 

사항
관계법령

어장관리규약

 승인번호 제(     )호, 승인일(     년   월   일)

행사자 선정방법

어장의 

관리선

사용

종류 지정받은 관리선 승인받은 관리선

어선등록번호 제   호 제    호 제    호 제    호 제    호 제    호

톤수(톤)

마력(마력)

어장의 행사

계약관리

횟수
행사자의 

대표 및 수
행사자 행사계약기간

행사료

(천원)

1차 (   )명     년  월  일 ∼   년   월  일

2차 (   )명     년  월  일 ∼   년   월  일

3차 (   )명     년  월  일 ∼   년   월  일

4차 (   )명     년  월  일 ∼   년   월  일

5차 (   )명     년  월  일 ∼   년   월  일

수산법규 

위반사항

횟수 위반사항 경고일 시정일

1차

2차

3차

어업권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인가 사항

유의사항

1. 공익상 지장 여부란에는 "있음" 또는 "없음"으로 적고, 어장의 행사계약관리란 중 행사자란에는 "어촌계원" 등을 적습니다.

2. 어장도를 별도 첨부합니다.

257mm×364mm(인쇄용지 2급 또는 60g/㎡)


